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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1

유엔의 선택, 주권보장과 인도적 개입의 접점

김학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1. 서 론

□ 유엔(United Nations)은 국가 간 또는 지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폭넓은 책무를 위임받

은 범세계적 기관(Universal Organization)으로 오늘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분쟁해결체

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1) 

◯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총장 등과 같은 정치적 기관과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적 기관 및 지역기구 등은 유엔체제(UN System)의 하위체제로서 국제분쟁해결에 일

익을 담당하고 있음.

◯ 유엔 스스로 자신이 다루어야 할 범주를 제20차 유엔총회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① 침

략행위로 인한 인접국가 간의 다툼, ②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무력공격, ③ 외국군의 

주둔문제, ④ 조약의 위반, ⑤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의 이행문제, ⑥ 영토문제, ⑦ 인권

침해문제, ⑧ 국내정치문제, ⑨ 신생독립국 문제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1) 마가렛 칸스ᆞ카렌 밍스트 (김계동 외 옮김), 2007. 『국제기구의 이해-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과

정』, 명인문화사. 125-126쪽. LeRoy BennettᆞJames Oliver, 2003.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s and Issues (7eds). NJ: Prentice Hill.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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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은 역사적으로 분쟁을 단순히 법적 해결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반 관련사항을 고려하

고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선호해 왔음.  

 

◯ 그 결과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적 기관보다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총장 등

과 같은 정치적 기관의 역할이 강조되었음. 

◯ 정치적 해법의 강조는 엄격한 법적 판단보다는 사안별(case by case)로 위임명령

(mandate)을 통해 문제를 대처하도록 만듬.

 

  - 이러한 접근은 유엔 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기초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

하여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면서 유엔이 오늘날까지 소멸하지 않고 발전하여 오게 된 

원동력이었음. 

  - 반면 이러한 접근은 불가피하게 많은 논쟁을 야기하게 되는바, ‘주권보호와 국제사회

의 개입’도 주용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

□ 본 글은 주권보호와 국제사회의 개입과 관련된 유엔에서의 논의현황과 사례를 검토함으

로써 유엔의 리비아 사태 개입의 논리와 문제점을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1) 유엔의 설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 성문법인 유엔 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쟁해결의 원칙과 방법 및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2) 유엔 설립 이후 유엔활동과정에

서 창의적으로 개발해온 분쟁해결의 원칙과 방법 및 적용사례에 대해 분석하며, 3) 리

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개입의 논리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함. 

2. 유엔 헌장과 분쟁해결

□ 유엔 헌장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이를 수행할 조직 및 이들의 기능과 관계 등을 

담고 있는바, 헌장 상에 명문화된 조항들은 유엔의 모든 결정이나 활동에 기초가 되고, 

모든 해석이나 조치들에 우선해서 효력을 지님. 

◯ 물론 유엔 헌장에서 제시하는 접근방법을 뛰어 넘는 방법들이 유엔활동과정에서 개발

되기도 하였으나 그것들 또한 유엔 헌장이 제시하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주권과 인권, 서방의 리비아 개입의 딜레마  5

않아야 함. 

□ 유엔 헌장에는 분쟁해결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분쟁해결과 관

련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엔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하는 것이고(헌장 1장 1조)

2) 위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헌장 2조 1항-주권평등의 원칙) 

② 모든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평화적 수단

에 의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헌장 2조 3항- 평화적 해결의 원칙)

③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어떠한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유엔

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무력을 갖고 위협하거나, 이것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헌장 2조 4항-무력불사용의 원칙)

④ 본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느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

을 유엔에 주지 않으며, 또 그러한 사항을 본 헌장 하에 기초하여 해결하도록 회원국에 

대하여 요구하지도 않음, 단 이 조항은 헌장 제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의 적용을 방해하

는 것은 아님(헌장 2조 7항-내정불간섭의 원칙).

□ 이러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하여 헌장은 분쟁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헌장 제6

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장(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제

14장(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은 헌장 제7장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헌장 7장의 규정으로는 평화의 위협, 파괴 

및 침락행위의 존재에 대한 판단(제39조)과 후속 조치들(제40조, 41조, 42조)이 있는

바, 내정불간섭 원칙의 예외는 해당 사태가 국제평화를 위협, 파괴하거나 타국을 침략

했을 경우라 할 것임. 

- 또한 무력불사용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헌장 7장의 규정으로는 제51조에 

각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한으로서의 무력을 사용했을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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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유엔헌장 수   단 특   징

평화적 해결, 

무력불사용

헌장 제1,2장

헌장 제6장

평화조성

(Peace-making)

당사국 주도적 역할/

유엔 보완적 역할

평화적 해결, 

무력불사용

헌장 제1,2장

헌장 제14장
재판

당사국 동의로 구성/

국제법에 기초한 판결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는 무력행사

헌장 제1,2장

헌장 제7장

평화강제

(Peace-enforcement)

유엔의 독자적 결정/

당사국 동의 불필요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유엔에서의 분쟁해결은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무력불사용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접근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음. 

① 우선 관련 당사국 주도로 평화적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결을 도모하고 유엔은 이

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②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사국의 동의하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부탁하여, 

국제법에 기초한 관련 당사국  주장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판결하여 사안에 대한 확정

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③ 만약 사안의 심각성이 국제평화유지와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유엔

은 당사국의 동의와 무관하게 평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됨 

□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유엔 헌장과 유엔의 분쟁원칙과 특징

□ 따라서 유엔이 국내문제(구체적으로 내전)에 개입하는 경우 헌장 상 규정에 기초하여 판

단할 때, 해당 사태가 국제평화를 위협, 파괴하거나 침략행위가 존재하는가 여부로 압축됨. 

3. 활동과정에서 창안된 유엔의 분쟁해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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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은 창립 이후 활동과정에서 유엔 설립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직면

하게 되고, 이에 조응하여 유엔 활동가들은 새로운 원칙을 개발·적용해 왔는바, 그 중 가

장 두드러진 것이 탈식민화와  인도적 개입의 문제임. 

3-1. 탈식민화

□ 탈식민화 문제는 유엔 설립 당시에는 국제문제이자 국내문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특

한 사안으로 이는 유엔 창립 당시부터 주요한 이슈였음. 

◯ 유엔 창립자들도 사안의 이러한 성격에 따라 식민지배를 완전히 불법으로 하지 못하고, 

헌장 제11장, 12장, 13장에 비자치지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음.

- 제11장(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은 충분한 자치권을 가지지 못한 지역들을 통치하는 유

엔회원국이 그 지역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인정하고, 지역민들의 복지를 

최대한 촉진하는 것을 신성한 책임으로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2장(국제신탁통치제도)에서는 신탁통치지역을 통치할 국가들과 개별협정을 통해 

신탁통치의 감독을 위한 신탁통치제도를 설립과 적용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3장(신탁통치이사회)에서는 신탁통치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헌장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감독할 신탁통치이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헌장 상에 나타난 규정들은 설립 당시 통치국과 비통치국의 주장이 타협된 결과로 

민족자결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었음.2) 

□ 유엔은 식민지배 하에 있는 사람들의 독립 열망에 부응하는 한편 그들이 조기에 독립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제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 있어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음3)

2) 박치영, 1998. 『유엔정치론』, 법문사.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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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유엔은 1960년 총회는 결의 1514(XV) ‘식민지국가 및 국민들에 대한 독립부여선

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을 채택하였는바, 유엔 헌장의 개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 선언으로 식민지를 소유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강화되게 되었음. 

 - 이 선언은 “식민지 주민들이 안전한 독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자유로이 표

현한 의지와 여망에 따라, 어떠한 조건이나 유보도 없이 .......  모든 권력을 그 지역 국민

들에게 이양하기 위해 .......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을 요구함으

로써 모든 식민지를 부당한 것을 만들었음.

-  이후 총회는 이 선언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기 위해 24개국 위원회

를 설치하였는데, 통치국과 비통치국이 각각 반씩 대표하는 기존의 헌장의 상의 제도와

는 달리 이 선언에 능동적인 국가들로만 구성하였음.

◯ 그 후 총회는 이 선언의 채택을 기념하고 이 선언에 부여한 임무를 환기시키기 위해 특별

결의를 지속적으로 채택하여 왔음 

- 특히 1988년 총회는 이 선언의 30주년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1990-2000년대를 ‘식민주

의 근절을 위한 국제 10년대’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로 선포하는 총회 결의 43/47호를 채택함. 

-  2001년도에는 21세기를 식민주의가 없는 세계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총회 결의 55/146 

‘제2의 식민주의 근절을 위한 국제 10년대’ (Second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를 채택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4) 

◯ 식민지역이 독립국가가 된다는 것은 곧바로 영토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바, 유엔 총회는 식민지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아

끼지 않았음 

3) 유엔 창설 이후 과거 식민지배 하에 있던 80여 개국이 주권독립국으로서 유엔에 가입하였음. 유엔 창립 

당시 세계 인구의 1/3이 식민지배 하에 있었으나 이제는 세계 인구의 0.2%만이 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독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4) http://www.un.org/Depts/dpi/decolonization/histo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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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엔가입 일자 국가 또는 기타 실체 유엔가입 일자

아프리카 싱가포르 1965. 9. 21.

알제리 1962. 10. 8. 카리브

앙골라 1976. 12. 1. 안티구아 바뷰다 1981. 11. 11.

보츠와나 1966. 10. 17. 바하마 1973. 9. 18.

브룬디 1962. 9. 18. 바베이도스 1966. 12. 9.

까뽀베르데 1975. 9. 16. 벨리제 1981. 9. 25.

코모로 1975.11. 12. 도미니카 1978. 12. 18.

지부티 1977. 9. 20. 그라나다 1974. 12. 17.

적도기니 1968. 11. 12. 가이아나 1962. 9. 18.

감비아 1965. 9. 21. 자마이카 1962. 9. 18.

기니-비소 1974. 9. 17. 세인트 크리스토퍼 
테비스 1983. 9. 23.

케냐 1963. 12. 16. 세인트 루시아 1979. 9. 18.

-  1946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압박하여 1990년 나미비아가 독립을 성취하도록 하는

데 총회는 단순한 제3자의 지위가 아닌 준당사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음.5) 

-  1982년 발생한 포클랜드 사태에 있어서도 비록 분쟁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총회

는 탈식민화의 입장에 서서 영국에 맞선 아르헨티나를 지지하는 결의(1965년, 1973년, 

1976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를 지속적으로 채택하였음.

◯ 유엔의 탈식민화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

탁통치위원회는 1994년 팔라우의 독립을 끝으로 활동을 정지한 상태임<표2 참조>. 

-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는 헌장 제13장(신탁통치이사회)의 삭제를 권고하였음.    

-  반면, 서부사하라의 경우 아직까지 독립이 완성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한 유엔의 지지

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규모의 감시단을 계속 주둔시키고 있음. 

   <표 2> 총회 결의 1514(XV) 채택이후 독립을 성취한 국가6)

5) 신탁통치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엔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일 주체였음.

6) 유엔한국협회, 1996. 『유엔이란 무엇인가』, 유엔한국협회. 273-1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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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엔가입 일자 국가 또는 기타 실체 유엔가입 일자

레소토 1966. 10. 17.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1980. 9. 16.

말라위 1964. 12. 1. 수리남 1975. 12. 4.

모리셔스 1968. 4. 24 트리니다드 토바고 1962. 9. 18.

모잠비크 1975. 9. 16. 유럽

나미비아 1990. 4. 23. 몰타 1964. 12. 1.

르완다 1962. 9. 18. 태평양

상투메프린시페 1975. 9. 26.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1991. 9. 17.

세이쉘 1976. 9. 21. 휘지 1970. 10. 13.

시에라리온 1961. 9. 27. 키리바시 -

스와질랜드 1968. 9. 24. 마샬군도 1991. 9. 17.

우간다 1962. 10. 25. 나우루 -

탄자니아 1961. 12. 14. 파푸아 뉴기니 1975. 10. 10.

잠비아 1964. 12. 1. 팔라우 1994. 12. 15.

짐바브웨 1980. 4. 18. 사모아 1976. 12. 15.

아시아 솔로몬 군도 1978. 9. 19.

브루나이 1984. 9. 21. 투발루 -

예멘 1967. 12. 14. 바누아투 1981. 9. 15. 

오만 1971. 10. 7.

 - 표시는 독립은 하였지만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임. 

       

    

3-2. 인도적 개입

□ 유엔 창립자들이 유엔 헌장에 그 중요성이 비추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인권 및 인도주의에 관한 것임

◯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의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채택을 시작으로 인권문제는 국가를 초월하는 가치로 자리메김되어 

왔음. 

◯ 인도주의에 대한 인식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는바, 특히 무력분쟁으로 인한 희생자

의 보호는 무력분쟁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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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약은 비록 국제적 무력분쟁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었지만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와 전투방법 및 수단을 규제하고 있음.

□ 인도적 개입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될 경우로서 이 경우 주

권보호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임. 

◯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무력분쟁은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비국제적 무력분

쟁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임. 

◯ 더불어 비국제적 무력분쟁은 빈번한 발생에 못지않게 희생자 또한 막대하여 무력분쟁

의 희생자 중 약 80%가 비국제적 무력분쟁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임.7) 

  

-  캄보디아 내전 220만, 방글라데시 내전 150만, 바이프라공화국(나이지라아) 내전 110

만, 우간다 내전 90만, 수단 내전 70만, 에티오피아 내전 60만, 르완다 내전 200만 등의 

인명피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전개에 따라 국제적십자사(ICRC)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제네바협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도적 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  1974년 개시된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는 

4년에 걸친 노력 끝에 1977년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제2추가의정서)를 채택하였음. 

□ 유엔에서도 비국제적 부력분쟁의 수적 증가, 장기간의 지속, 희생자수의 증가, 전투방법과 

수단의 잔혹화, 국제전으로의 비화 등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 그 관련성이 증대

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왔음. 

◯ 유엔은 소말리아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내전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헌장 제 7장을 발동하여 소말리아에 대한 

모든 무기 및 군사장비의 수출금지를 결의(안보리 결의 733)하였고, 더나가 인도적 구

7) DeSchutter and DeWyngaet, 1982. Coping with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 Borderline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13 Ga. J. Int'l & Comp. L.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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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활동에 참가하는 국가가 ‘필요한 무든 수단을 취할 권한을 부여’(안보리 결의 794)하

기 가지 하였음.

  

-  소말리아의 사태 이후 르완다, 전 유고연방 등의 사태에도 같은 이유로 유엔이 개입

하게 됨.  

◯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고, 대부분 처절한 실패로 귀결되어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퇴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였음<그림 1 참조>.

-  소말리아는 과잉개입이 문제가 되었고, 르완다는 과소개입(무관심)이 문제였으며, 전 유

고연방은 일관되지 못한 개입의 목적과 원칙(정확한 위임명령의 부재)이 문제가 되었음.

<그림 1>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참여인원 추이

□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유엔은 인도적 개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접근을 

모색하였는바, 안전보장이사회의 PoC (protect of civilians) 원칙과 총회의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이 그것임. 

◯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PoC가 분쟁의 모든 당사자의 권리(rights)이자 책임

(responsibility)임을 인식하고, 평화유지활동의 주요 활동으로 위임명령(mandate)하

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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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결의 1265(1999), 1296(2000), 1674(2006), 1706(2006), 

1894(2009) 등 일련의 결의를 통해 PoC의 현실가능한 적용을 working group을 조직하

여 모색하는 등 유엔의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여 왔음.

◯ 유엔 총회는 ‘개입과 국가주권에 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유엔 세계정

상회의에서 R2P 개념을 유엔의 활동 원칙으로 채택하였음(유엔 세계정상회의 결의문, 

para 138-140, 2005) 

-  캐나다 정부의 지원 아래 자발적 설립된 민간위원회인 ICISS는 2001년 ‘보호책임’ 개념

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는바,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심지어 폭력을 자행할 때, 처

음에는 외교적 수단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비군사적 강제조치로, 마지막에는 군사적 강압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안전보장이사회의 PoC가 보다 포괄적으로 모든 분쟁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면 

R2P는 정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970(2011년), 1973(2011년)은 R2P에 기초하

여 리비아 사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임을 규정하고, 헌장 제7장을 발동하여 개

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라 할 수 있음.      

□ 더불어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위기를 야기하는 사람(집단)은 국제적인 형사재판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서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를 더욱 엄격히 하여 왔음.    

◯ 1993년 유엔 안보리결의 827에 근거한 구유고 전범재판소(Internation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CTY), 안보리 결의 935(1994년)에 근거한 르완

다 전범재판소(Internation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안보리 결의 

1315(200년)에 근거하여 유엔과 시에라 레온 정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시에라 레온 

특별재판소(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 2007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최근 리비아를 비롯한 6건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조사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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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은 현재 유엔 헌장에 명확히 규정된 원칙과 더불어 유엔 활동과정에서 발전되어온 

원칙들을 유엔의 행위 규범에 모두 적용하고 있음.

◯ 이는 유엔 체제의 변화에서도 감지할 수 있음 <그림 2 참조>. 

 

4.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 논리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은 안보리 결의 1970과 1973에 나와 있는바,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4-1. 유엔 안보리결의 1970 

1) 작금의 리비아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은 인도주의 반하는 범죄

가 되며(para 6)

  2) 국민호보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고(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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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부탁)하며(para 12)

  4) 리비아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 사회통합에 대한 강한 확약을 하며(para 14)

  5)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안보리의 1차적 책임을 새기며(para 15)

  6) 헌장 제7장 41조(비군사적 강제조치)에 기반하여 ① ICC에 회부, ② 무기금수, ③ 여행

금지, ④ 자산동결 조치를 취함.

4-2. 유엔 안보리결의 1973 

  1) 국민호보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책임을 재확인하고(para 4)

  2) 안보리결의 1738(2006년)에 나와 있는 국제인도법의 의무를 리비아 정부가 준수할 것

을 촉구하고(para 6)

  3) 작금의 리비아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은 인도주의 반하는 범죄

가 되며(para 7)

  4) 리비아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 사회통합에 대한 강하게 확약을 하며(para 20)

  5) 리비아의 현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존재함을 결정하고(para 21)

  6)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① PoC(국민호보), ② 비행금지구역, ③ 무기금수의 강제, ④ 

리비아 국적기에 대한 비행금지 ⑤ 자산동결 조치를 취함.

     * PoC 조항의 핵심 내용: 리비아 영토, 어떠한 곳에도 어떠한 형태의 외국군 주둔을 

배제하는 조건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all necessary measures)을 

활용할 것을 회원국에 권한 위임함. 

       - 따라서 지상군의 투입은 현재 안보리 결의에 기초해 볼 때 불가능한 것임(새로운 

결의가 필요함).  

5. 토론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의 의의와 문제점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의 의의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개념인 

국민보호(R2P)를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임.

◯ 그러나 이는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이미 확립된 원칙인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심대하

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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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리비아 사태가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성격의 기존의 인도적 

개입의 관행을 뛰어 넘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논쟁을 야기할 것임.

  * 과연 리비아 사태가 유엔 헌장 7장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의 존재를  구성하는가?

□ 일반적으로 유엔은 기존의 확립된 원칙을 뛰어 넘는 새로운 원칙을 개발 적용하려 경향

이 존재함. 

◯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유엔 활동가들은 유엔 체제는 진화하여 왔으며, 이는 활

동과정에 발전된 새로운 원칙의 창조적 적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평화유지활동을 들 수 있는바 헌장 규정 어디에도 없는, 활동과정에 

생성되고 발전되어온 대표적 사례로서 현재 어떠한  유엔 활동보다도 활성화되어 있

는 성공 사례임.

-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은 유엔 활동가로 하여금 유엔 체제의 진화에 대한 낙관적 입장

을 견지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음. 

◯ 구조적인 문제로서 유엔은 국가 간의 연합체로서 유엔이 생산하고 실행하는 규범은 모

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범세계적 규범이 되며 이는 불가피하게 직·간접적으로 국가

주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함. 

- 유엔 세계인권선언, ILO의 국제적 노동기준, 유엔인간환경선언 등은 모두 국가 주권을 제

약하는 결과를 야기함.

◯ 반면 유엔은 회원국가(특히 거부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의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바, 유엔의 이름으로 강대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관철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는 불가피하게 이중잣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원칙의 개발과 적용이 항상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없음. 

◯ 문제는 새로운 원칙의 적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칙의 성공적 적용에 있는 것

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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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르완다, 구 유고연방에서의 실패는 유엔 활동 전반의 퇴조를 야기하였음. 

-  이는 부트로스 갈리 당시 사무총장이 연임하지 못한 이유이기로 함.

◯ 리비아 사태에 관한 안보리의 결의 1973은 새로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유엔 체제의 

전면적인 역량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임명령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  PoC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지상군의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바, 이러한 수단이 제

외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PoC를 수행하는 기존의 모든 유엔 활동은 지상병력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종합적으로 유엔 활동에 있어서 ‘주권보호 원칙과 인도적 개입의 원칙 사이에 어떠한 원

칙이 우위에 있는가’ 라는 논의는 무의미함. 

◯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원칙이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이는 인도적 개입의 성공 조건에 대한 연구를 요구함.

 - 현재 PoC를 수행하는 유엔 활동은 대부분 평화유지활동을 통하여 실천되고 있는바, 유엔 

스스로가 밝힌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성공 조건은 ① 당사자의 동의(Consent of the 

parties), ② 중립성(Impartiality), ③ 자위 혹은 위임명령 수행을 제외한 무력의 불사용

(Non-use of force in self-defence and defence of the mandate)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성공 조건으로는 ④ 합법성(Legitimacy), ⑤ 신뢰성(Credibility), ⑥ 국가적 

혹은 지방적 수준의 소유권의 증진(Promotion of national and local ownership) 등을 들

고 있음.8) 

◯ 과연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은 이러한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 

  

8) UN, UN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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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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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2

중동 민주화 운동의 확산과 국제사회의 역할
-리비아 사태의 근본적 배경-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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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주권과 인권, 서방의 리비아 개입의 딜레마

-인도적 개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는 가능한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4차 전문가포럼


